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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근래에 발생했던 노인요양원의 화재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관련법과 기준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현
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소방기술인, 교수, 시설운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
여 화재안전관리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소방시설설치, 소방시설유지관리강화, 소방안전관리 및 관련시설 평가
를 통한 소방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fire safe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creasing at high speed with coming-up of an aging society have been on the
rise as a very important social problems. This research paper has analyzed the fire safety laws and standards about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a lesson elderly nursing home’s fire that occurred in recent years. This research worker have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including research of the true actual through the fire protection engineers, the profes-
sors, the fire facilities managers and the users. This study has proposed the installing of suitable fire protection systems
through the law revision, normal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the safety management plan through evaluation about fire
protective management and related facilities by the methods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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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Table 1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OECD 주요국가

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사회추세를 보임에

따라 노인용 사회복지시설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및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수

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시설을 찾

는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나타나(Table

2) 사회복지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화재안전관리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적

은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화재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

구는 국내·외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사례와 복지시설의 소

방안전관리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소방전문가의 설문조사,

복지시설 관계인의 심층면접, 소방 관련법과 기준분석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관리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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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io and Trend of Over Age 65 in the Major
Countries of the OECD (%)

Year
Country

2000 2010 2030 2050

Korea 07.2 11.0 24.3 38.2

France 16.1 16.7 23.4 26.2

Italy 18.3 20.5 27.3 33.6

Japan 17.4 23.1 31.8 39.6

England 15.8 16.5 21.9 24.1

America 12.4 13.0 19.3 20.2

※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2 Population Pro-
jection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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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관리 실태

최근 5년간(2007~2011)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62건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0.25 % 정도이

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24명, 재산피

해는 18억 원으로 전체 화재피해액의 0.13 %로 매우 미약

한 편이다(Table 3).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1 사회복지시설 화재사례

2.1.1 포항 ‘인덕원’ 노인요양시설 화재(2010)(1)

노인요양시설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의 피해를 가

져온 이 화재에서는 대부분의 생활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Table 2. The Fire Statistic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Young and Old(1,2)

Item Facilities Workers Earners

Total 52,758 387,440 173,014

Old man 7,004 104,572 106,781

Children 4,005 13,479 17,459

Disabled 2,619 25,961 24,395

Mentally ill 292 2,794 14,672

Homeless 145 1,341 9,247

Tubercular 5 96 460

Self-support 242 1,853 -

Social welfare 425 8,260 -

Childcare 38,021 229,084 -

※ Source: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 Facility

Table 3. The Fire Statistics of the Whole Country During the
last Five Years(1,3)

Item
Number
of fire
(times)

Man
(person)

Casualties
(person)

Property
damage

(100 milllon)Died Injury

Total Fire 
Occurrence

223,504 11,017 1,810 9,207 1,360

Welfare 
Facilities

562 36 12 24 18

Table 4. Field Surve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Sum Old man Children Disabled Mentally ill Homeless

Total 6,005 3,847 2,394 273 137 137

Researcher 0,100 0,057 0,015 015 010 003

Firefighters 0,200 0,113 0,022 030 020 015

노인환자들이었으나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보조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소방관련 법의 기준에는 맞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 자동소화활동이나 자동

화재경보시설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 아니어서

설치되지 않아 화재초기진압 실패로 인명피해가 커진 화

재이다. 노유자시설에서의 소방시설은 수용인원(2001년

제정)에 따른 설치기준이 적용되어 자동화재소화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인명피해

가 커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1.2 일본 ‘야스라기노사토’ 요양그룹 홈 화재(2006)

요양그룹 홈 화재는(1) 공용거실에서 발화되어 연소 확대

된 화재로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그

룹 홈(Group home)시설은 전소되었다. 이 화재는 화재신

고체계가 미비하였고, 자동화재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아 신

속한 대피를 할 수 없었으며, 거동불편자의 피난을 도와

줄 야간근무자가 부족하여 인명피해가 컸다. 일본에서는

이 화재로 실내장식물 불연화재료 사용 및 방염처리,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자동화재경보와 화재통보설비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2.1.3 미국 콜로라도 보호시설 화재(1991)(1)

인명피해가 사망 10명이었던 이 화재는 경보시설이 부

분적으로만 작동되고, 화원근처의 제연 경계벽(draft stop)

이 연기확산 통로가 된 화재사례이다. 시설근무자들의 소

방훈련이 미흡하였고, 이용자들이 소방훈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 인명피해가 컸다. 이 화재로 야간 화재 시 피난

협조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화재초기경보 및 자동소화

장치 작동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 화재였다.

2.2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

2.2.1 현장실태조사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부랑인, 자활대상자, 정신질환자, 결핵한샘인’ 등

이 생활하는 9개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Table 4와 같은 범위를 설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

였다
(2).

2.2.2 피난시설 및 대피시설 실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나 생활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

하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환자로 화재피난 시 침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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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상태로 대피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신체 특

성을 갖고 있으나 대피를 도와 줄 근무자가 없는데도 대부

분 피난동선이 계단으로 설치되어 피난이 어려운 구조였

다. 건축물의 구조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피난기구가 설치

되어 있거나, 출입구 및 비상구는 관리인의 편의를 위해

열쇄가 잠긴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복지시설별로 피난

설비에 대한 설비의 유용성이 부적합한 피난기구가 설치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은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피난설비의 유용성을

나타낸 것이다.

2.2.3 화재경보시설 실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복지시설

의 경우 대부분(약15 %) 시설이 아무런 경보시설도 갖

추고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경보설비를 설치한 복지시

설들도 거실에 1~2개 정도의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있었

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상호 연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시설들이 단독형으로 작동토록 설치

되어 있었다.

2.2.4 소방안전관리 및 교육실태

건축물 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통합으로 작성하고 있었

으며, 소방계획서의 인원편성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대부

분이 기본적인 내용위주로 작성되어 있었다. 교육은 소방

관서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방화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자

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2.2.5 소방 관련법에 대한 설문조사(1,4)

설문조사는 소방전문가(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

방기술자, 소방학과 교수)그룹과 사회복지시설관계자(운

영자, 종사자, 이용자)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 내용은 ‘소화설비, 결보설비, 피난설비’ 등 4가지

소방설비에 대해 현행법에서의 ‘강화, 적절, 완화’ 세 가지

의견을 물었다. 이 설문조사 참여자는 Table 6(a)와 같으

며, 설문조사 결과로 소화기구 설치에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해서 69 %가 현행법 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옥

내소화전설비 역시 58 %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6(b)).

Table 5. The Real State on Operation Management of the Evacuation Facilities

Item Old man Children Disabled Mentally ill Homeless

Rescue tool △ ○ △ × ○

Slide △ ○ △ × ○

Evacuation legs ○ ○ ○ ○ ○

Slide trap × ○ × × ○

Elevator (no-motor) ○ ○ ○ ○ ○

Escape stairs (out) ○ ○ ○ ○ ○

* [○: Available/△: Some possible/× : Disabled].

Table 6. (a) Personnel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Survey participants

Total Professional engineers Technology Professor Host User Worker

Law 100 40 40 20 - - -

Facilities 102 - - - 3 5 94

Table 6. (b) Regulation for Installation Reinforcement of the Fire Extinguishing Apparatus

Item Extinguishing Indoor fire hydrant Early reactions Head Simple sprinklers

Reinforcement 31 % 37 % 56 % 49 %

Appropriate 69 % 58 % 44 % 46 %

Mitigation 00 % 05 % 00 % 05 %

Table 7. Regulation for Installation Reinforcement of the
Alarm Equipment

Item Alarm Broadcasting
Automatic

fire detection
Rapid
alarm

Reinforcement 33 % 25% 42% 49%

Appropriate 55 % 62% 58% 51%

Mitigation 12 % 1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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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에 대해서는 응답자 50 % 이상이 현행 법 규정

이 ‘적절하다’ 응답하였다(Table 7).

피난설비는 경사로 설치와 무동력승강기 등의 피난설비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로 설치는 59 %가 더

강화가 필요하다 제시하였고, 소방안전관리제도의 경우도

77 %가 현행 법 규정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Table 8).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로는 소

화설비를 모두 구비한 경우가 56 %로 나타났고, 스프링클

러 설치 70 %, 비상피난기구설치가 70 %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8. Findings on the Preference of the Evacuation (Emergency) Facilities

Item Ramp evacuation Safety management Application of law Air curtain

Reinforcement 59 % 77 % 52 % 72 %

Appropriate 34 % 23 % 48 % 28 % (Unnecessary)

Mitigation 07 % 00 % 00 % 00 %

Table 9. Result on Inspection of the fire Extinguishing Systems about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Item
The number of facilities (number)

Total Old man Disabled Children Etc.

Number of 464 0,409 041 010 04

Extinguishing

SP installations whether 327(70 %) 0,294 029 003 01

Alarm installations whether 416(90 %) 0,366 038 008 04

Evacuation organization 326(70 %) 0,297 023 005 01

Extinguishing
Powder 8,730 7,884 661 128 57

Throwing 4,975 4,374 426 013 44

With all 259(56 %) 0,238 018 002 01

Figure 1. Suitable fire escape apparatus by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Figure 2. Fire escape apparatus for display only.

또한 비상경보기를 설치한 시설도 90 % 이상이었으며, 대

부분의 시설들이 법적기준에 따른 설치상태는 양호한 편

으로 조사되었다(Table 9).

2.2.6 양호시설과 불량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맞게 양호하게 설치된 피난기구

의 사진과 전시용으로만 설치된 부적합한 피난기구의 사

례이다. Figure 1의 위 사진은 휠체어 등이 대피하기에 용

이하도록 잘 설치된 건물 내부경사로와 외부경사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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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아래 사진은 시설유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양호

하게 설치된 미끄럼대와 피난을 위한 피난안내도이다.

Figure 2는 구조대의 설치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잘못된 사

례와 구조대의 설치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잘못 설치된 사

진이다.

2.3 관계인 및 거주인 조사결과

2.3.1 전문인력 현황

건축물 시설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59.9 % 이상이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1)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2 %

는 건물시설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화재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

은 전문교육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다면 화재예방을

위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3.2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과 훈련은 대체적으로 잘 실시(75 %)되고 있으

나 소화기의 사용이나 피난방법 등 일반적인 내용에 치우

치고, 시설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Table 10).

2.3.3 피난시설 인지도 및 소방시설 현황

피난시설의 설치나 종류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사용

법은 ‘조금알고 있다’가 78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치

된 소방시설 중 소화기사용법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타 소

화시설이나 피난시설 사용법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1). 또한 시설 관계자들은 설치된 소방시설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사회복

지시설 수용인(거주인)들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80 %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2).

2.4 관련법령 및 기준분석
(1,5)

2.4.1 국내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

국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와 관련된 법령은 소방관계

법과 건축법으로 양분되어 있어 각 법령 간의 상호연계가

부족하거나 상이하여 법의 적용 및 해석, 화재안전성 확보

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

전과 관련된 건축법과 소방 관련법은 아래와 같다.

2.4.2 미국 방화관리관련 규정(6)

인명안전코드(Life Safety Code, NFPA101)는 수용용

도, 수용인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의 경우

3.3 m2
당 수용인원 계수를 정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IBC, International Building Code)는 그룹별로 거주

자 수, 나이별, 거주기간별, 자기보호능력을 기준으로 지

정하고 있다.

2.4.3 일본 방화관리관련 규정(1,5)

2006년 1월 8일 나가사키현 오오무라시에 있는 치매인

그룹 홈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자동속보

설비, 화재통보장치, 소화기설치, 소방검사대상 등을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연면적 275 m2 이상인 경우

모두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Table 10. Survey of Satisfaction about the Fire Service Edu-
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Class Percent (%)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29.2

Hydrant usage 21.7

Evacuation apparatus 08.3

Evacuation training 23.3

Alarm notification training 17.5

Table 11. Survey of the Fire Extinguishing and Evacuating

Extinguishing usage Know the extent (%)

Extinguisher 36.4

Hydrant 18.8

Sprinklers 10.9

Receiver of alram 10.3

Evacuation organization 15.2

Table 12. Findings on the Operation of the fire Extinguish-
ing Systems

Position
Is well

aware of
Do not
know

Total

Owner 066.7 % 33.3 % 100.0 %

The facility manager 095.7 % 04.3 %

Fire safety manager 100.0 % 00.0 %

Worker 081.0 % 19.0 %

Occupants 020.0 % 80.0 %

Simultaneous work
with the management

100.0 % 00.0 %

법 법 항목 내 용

건축법
시행령 34조~39조 피난계단과 통로구정

시행령 53, 56, 61조 내화구조 규정

소방

관련법

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법 소방시설 설치규정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피난기구 설치

- 수동식소화기 설치: 면적 33 m2 이상
- 옥내소화전 설치: 연면적 1,500 m2

- 스프링클러 설치: 연면적 600 m2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연면적 300~600 m2 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연면적 400 m2 이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500 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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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

3.1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강화방안

3.1.1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소방서와 지자체가 상호연계로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

는 점검반을 조직하여 화재예방,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

교육실시 여부, 방화구획 등 유지관리 상태 등을 현장 점

검하도록 한다. 또한 소방관서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현황

을 비치하고, 소방대원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지도요원으

로 지정한다.

3.1.2 소방시설관리 ‘안전바우처’ 제도 도입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시설관

리사들과 연계하여 통합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소방

시설관리업체와의 ‘소방안전바우처’를 이용한 소방안전관

리제도를 도입한다.

3.2 소방시설설치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3.2.1 소화시설 설치강화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소방관계법령상 소방안전시설기준

을 강화하고,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신축 시 저

층화로 유도한다. 주방 내 화기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식소

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자동소화

설비로 확보토록 한다.

3.2.2 화재경보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상호 연동하여 화재경보가 서로 가

능토록 설치하며, 거주하는 각 실별로 비상벨(호출버튼)를

통한 비상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동화재속보에 의한 유

무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3.2.3 피난시설

승강식피난기와 같은 단순형 피난기구를 설치하며, 휠체

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한다. 관계기

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사용허가 전에 피난기구 및 비상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허가하고, 경보설비나 유도등

과 연동하여 출입문이 항시 개방될 수 있도록 한다.

3.3 소방시설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3.3.1 방화시설

피난동선 및 수용인원을 고려한 방화구획을 세분화하고,

보일러실을 방화구획에 포함하여 화재확산를 방지한다. 하

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3.3.2 건축계획 개선

노유자시설은 현재는 방염설치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는 실내장식재료 및 건축재료 불연화와 내연화를 도입하

고, 적재가연물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며, 피난경로의 보

행거리를 현재 30 m에서 15 m로 단축토록 한다.

3.4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3.4.1 안전관리매뉴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인을 위한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항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편성, 화재

예방활동, 근무자 및 생활자 소방시설사용교육, 화재 시

소화활동 및 대피활동 등과 같은 화재 대응활동과 화기취

급 방법 등을 수록한다.

3.4.2 교육매뉴얼

교육매뉴얼에는 화재 시 또는 화재 전·후 행동요령과 조

치사항, 근무자 및 생활자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교육. 화재

시 소화활동 및 피난활동 등의 화재 대응활동. 화기취급의

감독 및 기타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록한다.

4. 결 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

자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안전강

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와 지역 소방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년 1회 이상 복

지시설의 소방시설을 점검한다.

2) 소방시설설치 강화방안으로 복지시설 특성에 따른 맞

춤형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면적구분 없이 구획실 마

다 소화기 및 발신기설치,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설치, 모

든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승강식피

난기, 발신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3) 소방시설유지관리 강화방안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의

무배치, 소방안전바우처제도 도입, 건축 시 저층화 설치

등을 시행한다.

4) 소방안전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강화방안으로 자위소

방대운영실태, 시설관리실태, 소방교육상태 등을 평가하여

정부지원제도에 활용하는 복지시설지원 차별화제도를 도

입한다.

5) 화재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을 위해 소방안전

관리자 및 이용자용 교육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이처럼 관련법에 의한 철저한 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 및

관계자교육을 강화하여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방화관리에

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시행토록 하여야 사

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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